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〔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증축공사(건축)〕

 

□ 점검일시 : 2019.03.22 (금)

□ 점검결과 

◆  점검자 : 이태행
 

 

 

○ 추락재해 예방(건축부)

- 옥탑 덕트 작업 구간 최상부 슬리브에 개구부

덮개가 미설치 되어 있어, 천막을 걷는 작업중 추

락위험이 있으니, 유동이 없고 개구부임을 인지

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구조로 덮개 설치 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

부 등의 방호 조치)

○ 가설통로 안전(건축부)

- 계단실에 있는 분전함의 메인 전선은 근로자

이동시 전도등의 위험이 있으므로, 상부에 매달

거나, 바닥에 밀착하여 관리 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

의 방지)

○ 가설통로 안전(건축부)

- 6층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하기 위해 설치

된 가설계단은 벽돌위에 설치되어 있어 품질에

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계단의 유동이 생길수 있는

불안전한 상태이니 위치를 조정하여 재설치 요

망

 - 이동시 장해물에 의한 전도 위험이 없도록 설

치 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(가설

통로의 구조)



○ 기타 안전관리(건축부)

- 계단실 이동통로에 거푸집 고정용 타이핀이 남

아있어 근로자 이동시 찔림/베임등의 사고 발생

우려가 있으니 제거 요망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건축부)

- 기존 건물에 배치되어 있던 가압식 소화기를

현장에 배치하여 사용하고 있음, 노후화 된 가압

식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없어 내부 압력 등을

확인 할 수 없고 폭발등의 위험이 있으니 축압식

소화기로 교체 요망

○ 가설통로 안전(건축부)

- 옥탑에 자재들이 적치되어 있어 근로자가 안전

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없으니, 자재를 정리

및 발판등을 설치하여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

있도록 관리 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

의설치)



○ 가설통로 안전(건축부)

- 부계단실 4~5층에 설치된 가설비계는 작업이

끝났고 현재 사용 하지 않는 상태임, 즉시 철거하

여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통로 확보 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

의설치)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건축부)

- 부계단실 6층 계단참에 설치되어 있는 창호 개

구부를 통하여 자재등이 건물 외부로 낙하할 위

험이 있으니, 발끝막이판 등을 설치 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

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○ 기타 안전관리(건축부)

- 5층에 설치 된 안전교육장은 현재 관리가 되지

않는 상태임. 안전교육장 청소 및 위치 이동등 관

리 요망



○ 기타 안전관리(건축부)

- 작업장 곳곳에 있는 의자는 작업발판으로 사용

될 우려가 있으니 사용하지 못하도록 반출 요망

○ 기타 안전관리(건축부)

- 자재야적장은 민간인이 접근을 하지 않도록 구

획정리를 확실하게하고 소화기를 배치하여 관리

요망

○ 기타 안전관리(건축부)

- 계단실 5~6층 계단실 증축구간 콘크리트벽면

에 이물질이 있으니 제거 및 품질관리 요망


